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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고

벨기에(Belgium) BE 74 국가(2)/인증번호(1~4)

불가리아(Bulgaria) BG/1223/009/08 국가(2)/세관부호(4)/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ech Republic) CZ/02/0001/04 국가(2)/세관부호(01-08)/인증번호(4)/연도(2)

덴마크(Denmark)
DK/51/04/237/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인증번호(5) ※2가지 형식 

모두 유효DK/04/000638 국가(2)/연도(2)/인증번호(6)

독일(Germany) DE/4711/EA/0007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에스토니아(Estonia) EE/001/2001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4)

아일랜드(Ireland) IE/05/06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그리스(Greece) GR/01/1234/2004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스페인(Spain) 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프랑스(France) FR 003160/0025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태리(Italy)

IT/001/RM1/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
+digit number(1) or (2)/인증연도(2)

RM: Rome
MI: Milano
NA: NapoliIT/001/RM2/06

IT/001/BO/11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인증연도(2) 그 외 지역

사이프러스(Chyprus) CY/NIC/000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라트비아(Latvia) LV/100/2006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ithuania) LT/VMO/011 국가(2)/세관관서명(3,대문자)/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xembourg)

LU/ORDL/256
국가(2)/ORDL/인증번호(1-500)또는(501-999)
(ORDL : Origine, Direction des Douanes et Accises)

1-500이하: national
501-999: single

헝가리(Hungary) HU123450N8000000000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
/8(마지막연도)/인증번호(9)

N: National
E: EU Community

말타(Malta) MT/D/000 국가(2)/D(Dwana)/인증번호(3)

네덜란드(Netherland) NL/361/02/1234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오스트리아(Austria) AT/100/015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폴란드(Poland) PL/042010/0001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칼(Portugal) PT/000/P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P or L) P: Porto/ L: Lisboa

루마니아(Romania) RO/DRVBV/025 국가(2)/세관관서명(5,대문자)/인증번호(3)

슬로베니아(Slovenia) SI/123/03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SK/1050/010/05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인증연도(2)

핀란드(Finland))
FI/50/110
*FI/8/36

국가(2)/인증번호/지역세관번호(3)
*국가(2)/인증번호/ land지역은2자리

스웨덴(Sweden) SE/SHF/123456
국가(2)/세관관서(3,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됨)

영국(United Kingdom) GB 12345/06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Republic of San Marino)

SM/SM001/00/0000 국가(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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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혜택 품목 수출 증가율이 비혜택 품목 앞질러

1)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4월 중 나머지 15
일은 일평균 수출입을 환산.

FTA 수출활용률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비슷해

구분 발효 전 1년
(억 달러)

발효 1년차
(억 달러) 증감율(%)

수출

혜택 품목 30.9 41.7 35.0

비혜택 품목 14.5 18.9 30.4

합계 45.4 60.6 33.6

수입

혜택품목 5.7 5.0 -12.3

비혜택 품목 0.6 2.0 214.6

합계 6.3 7.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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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터키의 외환위기설이 나돌았다. 

작년 초에 비해 달러 대비 약 20% 이상 평

가 절하된 터키 리라화의 하락이 주요 원인

으로 작용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중 하나인 1일물(Overnight) 은행간 대출금

리를 무려 7.75%에서 12%까지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고서야 잠잠해졌다.1) 여기에 매

년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 규모

와 반정부 시위 등이 도화선이 되었다. 서

방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

에서도 앞 다투어 터키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금융 분야만을 고려한 시각

일 가능성이 높다. 실물(산업) 분야의 터키

는 상대적으로 그 체질이 강한 편이다. 우

선 터키의 제조업은 전기전자·자동차·기

계·섬유 등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

1)　 터키는 하나의 기준금리를 활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혼용
한다. 예를 들면, 또 다른 기준금리인 1주일 환매조건부 금
리는 2014년 1월 29일 4.5%에서 8%로 인상하였다.

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공작기계(Mother 

Machine)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미

국·일본·대만 등 주요 선진국 제품들이다. 

3만 톤급 이하의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 수

준급이다. 미국에서 건조중인 F-35 미래형 

전투기 개발에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참여

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미사일, 무인기, 탱

크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산업체들의 능

력도 주요 군사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

도이다. 터키가 단기 외채가 많다고는 하지

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단기외채 중 정부부

문은 15%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터키

의 시중은행들의 단기 차용자금이다. 이미 

체질적으로 개선을 많이 한 터키의 시중은

행들의 신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쉽

게 장기 대여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터

키는 30여 년 동안 무역적자를 겪어왔지만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 어떤 나라가 30년 

간 무역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세계 17대 경

제대국으로 올라왔는가를 이야기해보라”는 

터키의 경제학 교수가 웃으면서 한 말이다.     

최근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EU는 매우 불안해졌다. 그러나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의 창립멤버이자 유일한 관

세동맹국,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형님 

대접을 받는 터키는 EU의 튼튼한 방패다. 

터키 입장에서도 흑해를 두고 러시아 흑해 

함대를 바라봐야 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

다. 그러나 보스포러스 해협을 갖고 있는 

터키는 사실상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유일

한 출입구 땅을 갖고 있어 여러 면에서 대

마 (大馬)임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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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Halim Kulaksiz, Mosques and the Bridge, 2007  
2 Ercan Arslan, Social Cases, 2005  
3 박종우, DMZ, 2010
4 Ara Güler, Fishermen returning to port  Kumkapı, 1950
5 Ara Güler, Porters waiting for work, 1954  
6 육명심, 백민, 1983  
7  A. Halim Kulaksiz, Old Town, 2000  
8 서헌강, 경복궁 근정전 궁중 의례, 2011  
9 Ercan Arslan, Social Cas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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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NAFTA로 인한 경제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

고 전망했다. 캐나다는 당시 미국과 멕시코 양자간 FTA가 

체결될 경우 자유무역의 이익이 미국에 편향될 것을 우려해 

NAFTA 협상에 합류하였다. 또한 성장 일로에 있던 멕시코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미국-멕시코 교역액 20년 간 6배로 확대

20년 전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던 NAFTA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

코 간 교역은 NAFTA가 체결되기 바로 전 해인 1993년에 

비해 2012년 506%나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역외국과의 

교역이 같은 기간 동안 279%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미국

의 캐나다·멕시코와의 교역액은 미국의 BRICs(브라질·러

시아·인도·중국), 한국, 일본과 의 교역액을 합친 것과 비

슷할 정도로 상당하다. 또한 미국 내에서 NAFTA 반대론

자들이 NA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멕시코

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주장했던 소위 ‘자이언트 서킹 사운

드(giant sucking sound: 일자리가 남쪽으로 빨리 빠져나

갈 것이라는 의도로 로스 페로가 사용한 원색적 용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대신 항공 산업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역

내 3국간 생산공급망(supply chains)이 심화·확대됐다. 미

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의 구성 성분을 보면 

약 40% 정도가 미국산 원료나 부품들로 채워져 있다. 또

한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의 성분을 보면 

약 25%가 미국산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미국·

캐나다·멕시코 3국의 에너지 생산 증가에 힘입어 거대한 

‘팩토리 노스 어메리카(Factory North America: 생산공장 

북미)’가 창출되고 있다. 3국 가운데 캐나다의 1인당 GDP

는 과거 2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3국 가운데 NAFTA의 가장 큰 수혜 국

가는 멕시코였다. 수입 경쟁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힘

입어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이 크

게 상승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이던 멕시코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방증한

다. 무엇보다, 멕시코는 NAFTA 체결을 동력으로 삼아 지속

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멕시코가 이후 체

결한 14건의 FTA는 NAFTA를 기본 템플릿으로 삼고 있다.1) 

한·중·일 FTA, NAFTA와 닮아 있어

현재 동북아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로 상호 경제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서 NAFTA와 닮은 점이 있다. 또한 일본이나 한국 등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단계가 앞선 국가 내에서는 한·중·

일 FTA가 체결되면 자국 내 일자리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유사

하다. 이 시점에서 NAFTA 체결이후 20년 동안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일 3국이 FTA 체결

을 통해 상품, 투자,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비

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는 더욱 심

화·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특화하게 되

고 역내외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투자와 

생산 증가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고용 증가는 역

내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역내 교

역은 NAFTA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NAFTA 3국간 역내교역비중은 약 40~50%로, 한·중·

일 3국간 역내교역비중인 20% 대를 크게 웃돈다. 과거 

NA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장된 우려였다는 점이 드러났듯이, 한·중·일 FTA에 대

해서도 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대내외 협상 과정을 슬기롭

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NAFTA 체결 20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The Economist (Jan 4th 2014)의 
“NAFTA at 20: Deeper, better NAFTA” 기사 참조. 

NAFTA는 과거 1988년 체결된 미·캐나다 FTA(1989년 발

효)에 1994년 멕시코를 추가·확대한 협정으로 볼 수 있으

나 기존의 미·캐나다 FTA에 비해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

다.  NAFTA는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등 상품교역 관련 

사항 외에도,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사항, 그리고 지적재산

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NAFTA는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NAFTA는 체결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되

는 최초의 FTA로서 주목을 받았다. 북미 3국은 미국의 기

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

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막대한 시너

지 효과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그 외에도 각국은 다름대로 NAFTA를 체결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NAFTA를 통해 멕시코 시장에

서 미국 수출업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

한 다자간 무역협상 부진에 대응하여 북미지역에서의 ‘규

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의 특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멕시코는 경쟁요소를 자국 경제에 도입

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넓은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 당시 멕시코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

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3국 가운데 멕시코가 NAFTA

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캐나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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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홍콩, 마카오에 대해 여타 WTO 

회원국과는 다른 경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상충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체

결된 것이 홍콩, 마카오와의 FTA인 CEPA협

정이다. WTO는 예외적으로 FTA에 대해 체

결국 간 차별적 특혜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은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 

소규모 국가와 FTA를 맺으며 점진적·단계

적 FTA를 추진해 나갔다. 예를 들어 칠레, 

ASEAN과는 상품협정을 먼저 발효시킨 이

후 서비스 협정 및 투자 협정을 발효시켰고, 

ASEAN 및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EHP1)

를 채택해 단계적인 개방으로 나아간 것이다. 

중·ASEAN FTA의 경우 573개 품목에 대해 

먼저 개방하고 차츰 관세 인하 품목의 비중을 

늘려나갔다.

중국은 2010년 대만과의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

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해 홍콩, 마카오, 대만

에 이르는 중화경제권 FTA를 완성하며 중국

식 FTA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하나의 중국

(One-China)’을 표방하는 중국 대외정책과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정권이 합의를 이루며 

체결에 성공한 ECFA는 경제적 목표에 집중

1)　 EHP(조기수확 프로그램, Early Harvest Program) :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양측이 개방하기로 한 품목에 대
해 우선 개방하는 제도 

하는 FTA에 비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

자보장,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분

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이

다. 이는 완전한 경제협정으로 나아가기 위

한 사전단계의 틀(framework)로 대만으로서

는 중국을 통해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

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미 2013년에 EHP

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806개 품목의 관세

가 철폐되었고, 중국·대만 간 투자보장협정 

및 서비스 무역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지며 양

안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

로 예상된다. 

중국 FTA 추진 변화의 바람 불어

중국의 FTA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화경제

권 및 소국 중심의 FTA를 체결해왔으나 최근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 

8위에 달하는 활발한 교역 국가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에 이은 제3위 교역 상대

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중

국의 이전 FTA 체결 국가와 상이하다. 중국으

로서는 한·중 FTA를 통해 본격적인 FTA 무

대로 나서는 셈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뉴질랜드, 스위스 등 선

진국과 FTA를 체결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

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서명한 중국·스위스 

FTA에서 중국은 민감한 주제로 여겨졌던 환

경, 노동, 지식재산권, 경쟁력 등의 이슈에 대

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선진국

과의 FTA 체결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

들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준 셈이다. 이는 중

국이 FTA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쌓아온 자

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다른 국가와

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더해 중국은 현

재 EU 및 미국과 투자 협정을 활발히 논의

하고 있어 선진국과의 FTA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대표되는 동아

시아 경제통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

질랜드, 인도의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RCEP

은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회원국들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RCEP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

역의 경제통합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RCEP

에 포함된 국가 중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국가

들은 이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6개국 간 경제발

전의 격차가 상이해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개방수준을 합의하는 데 진통이 예상되기 때

문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개방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 들어 TPP 참여에 개방적

인 입장을 취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끊임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점진적·단계적인 ‘중국식’ FTA를 추구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 이후 대(對)

세계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2001년 들

어서야 WTO에 가입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

의 위상은 교역 대국의 위상에 비해 뒤쳐진 

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FTA 추진 

과정에서도 ‘중국식’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체결한 FTA는 2003년 

홍콩, 마카오와 각각 체결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다. 홍콩과 마카오는 서구 

식민통치 이후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사회

주의 체제인 중국과의 제도적 차이로 일국양

제(一國兩制)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제

법적으로는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경

제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체

제가 다른 두 지역에 적절하게 운용되어 왔

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두 지역과

의 특수한 관계가 WTO 규범과 상충하게 되

었다. 

WTO는 회원국 간 비차별 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

우)이 가장 큰 특징으로 모든 WTO 회원국

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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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세관

혜택범위 전체협정, 전체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요건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절차 간소화 가능(인증 협정에만 가능)






